
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17의2] <개정 2014.8.8>

보험금액(제64조제3항제2호 관련)

보험 금액 적용 대상

1. 3억원 가.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자

나.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와 법 

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자

2. 10억원 가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인구 50만 명 미만인 

시ᆞ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

나.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

3. 50억원 가.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ᆞ

운영자

나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

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

다.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

4. 100억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


